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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vestment Diary 퇴직연금 족집게 문답

셋째, 과거 근로기간의 퇴직금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, 일

부는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김미래

씨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

일시금으로 받고,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

지의 퇴직금은 새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겠다고 

하면, 2010~2015년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뗀 일시금으

로 받고, 2016~2021년의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

연금으로 적립, 회사가 부담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 

회사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는 간격은 일괄적으로 지급

받을 수도 있고, DC형 제도 도입 이후 부담금 적립과 똑같

이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선택해야 합니다. 회사

가 지급하는 부담금은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 정도라고 생

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가 피

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

제11조의 3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.

“… 과거근로기간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형)의 가

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 중 

더 큰 금액 이상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부담 수

준으로 산정하고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형) 

계정에 납입해야 한다.”

과거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

하겠다고 결정한 날 이전 1년입니다. 김미래씨가 퇴직금 전부

를 DC형 계좌에 적립하기로 2021년 12월 1일에 결정했다면, 

결정한 날 이전 1년은 즉,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

30일이 되는 것입니다.

Editor 정혜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

 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형) 제도로 바뀌기 전의 퇴

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. 

첫째,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 퇴직금 제도 

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해 퇴직소득세를 떼고, 일시금으

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중간정산은 어렵고 회사를 퇴사

할 때 받게 됩니다.

김미래씨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

지 일하며 적립한 퇴직금을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일

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.

둘째,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로 전부 적립할 수 있습니

다. 노사가 합의한 경우 DC형 제도를 도입하기 전 과거 근로

기간의 퇴직금도 전부 소급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. 김미래씨

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전

부를 새로 가입한 DC형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셈이죠. 이 

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,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 시 연

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. 

김미래씨는 2010년 1월 1일 입사한 13년 차 직장

인입니다. 회사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

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형) 제도

로 전환한다고 합니다. 그럼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

월 31일까지 11년 동안 쌓인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

까요?

 퇴직연금 제도 바뀌면
그 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

1일 평균임금(또는 통상임금) × 30 × 근로일수  

365

퇴직금 계산 방법

1.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

2.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


